
-88-

세율   <과세표 >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 액의 100분의 3

400만원 과  12만원+400만원 

1천만원이하  과 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과  72만원+1천만원

4천만원이하  과 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과  672만원+4천만원 

8천만원이하 과 액의 100분의 30

8 천만원 과 1천8 7 2만원+ 8 천만원 

과 액의 100분의 40

․ 농지세와 같음

납기  

부과징수

․ 간 납(조례)

  - 1기: 1월～7월(납기 8.16～8.31)

  - 2기: 8월～12월(납기 12.16～

   12.31)

․확정신고  자진납부

  : 다음해 1월말까지

․결정과 징수

  - 과세기간  과세표 과 세액 확정 

: 다음해 2월말까지

  - 결정세액이 자진납부세액과 다를 

경우 부과고지 

․존치실익이 없고, 간 납을 하

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해 

간 납 제도 폐지

․신고와 자진납부

   : 다음해 1월말까지

․결정과 징수 : 농지세와 같음

특별징수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가조직한 단

체(납세조합)가 농지세 특별징수

․ 실 으로 실익이 없는 특별징수

제도 폐지

수시부과 ․납세의무자가 사망하 거나 해외 

거주를 해 출국할 경우

․수시부과를 하지 않으면 농지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농지세와 같음

농지의 변동신고 ․농지의 소유권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 부여  

․농지  재배시설의 소유권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 부여 

소액부징수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이 경우 ․농지세와 같음

농지조사 원회 ․수입 액, 소득 액, 기타 농지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하여 농지조사 원회를 둠

․농지조사 원회를 농업소득조사

원회로 변경하여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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